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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농림부는“가축방역협의회”를 거쳐OIE 등국제기준과과학적근거등을검토한결과광우병과무관하

거나전파위험이없다고판단되는품목에대해수입을허용키로했다.

이번조치에따라광우병위험국가로분류되어있는3 4개 국가로부터도동 물품의수입이가능하게되었다. 

□ 소 수정란(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

에 따라처리된것)

○ 국가별 위생조건 제정·수입허용

(필요시수입위험분석실시)

-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자

를 축산연구소, 농협등 국공립기관

과 단체로제한(위생조건에반영)

□ 원피및 가죽유래젤라틴및 콜라겐(원료에한함)

○ 전문가현지조사를거쳐제조시설승인

- 현지조사단은동물검역기관과해당제품관련기관의전문가로구성

○ 수출국정부는수출건별로원피에서유래되었다는증명서발행

□ 제2인산칼슘(단백질과지방을함유하지아니한것)

○ 전문가현지조사를거쳐제조시설승인

- 현지조사단은동물검역기관과해당제품관련기관의전문가로구성

○ 수출국정부는수출건별로단백질과지방미함유증명서발행

□ 가금유래가수분해단백질(간·심장유래단백질에한함)

○ 현지조사를거쳐가금유래원료만사용하는제조시설승인

- 현지조사단은동물검역기관과해당제품관련기관의전문가로구성

(돼지혈장현장조사시이미조사를실시한가금간장·심장유래가수분해단백질제조시설에대해서는

우선승인)

○ 수출국정부는수출건별로반추동물유래단백질미함유증명서발행

광우병 관련 수입금지 품목 조정

수입허용품목 수 입 허 용 조 건

소 수정란
국제수정란이식학회기준에 따라처리된것
수입자를 국공립기관·단체로제한

젤라틴 및 콜라겐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것(원료에 한함)   

제2인산칼슘 단백질과 지방을함유하지 아니한것

가금유래가수분해단백질 가금의간·심장에서유래한 단백질에 한함

《수입허용품목및 관리방안》


